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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○ 의안번호 : 제518호

○ 제 출 자 : 서산시장

○ 제출일자 : 2024년 11월 14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2. 제안이유

○ 자활근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

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위탁사무명 : 자활근로사업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▷ 추진근거

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

․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

▷ 필요성

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비를 효율적으로

집행하여 저소득층에게 자립능력 향상 및 자활지원서비스 질

향상

○ 위탁사무의 내용

- 자활근로 사업비 집행

-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 따른 정산 보고(사업종료 후 30일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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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위탁기간 : 2025. 1. 1. ～ 2029. 12. 31.(1년간)

○ 선정방식 : 재계약

○ 소요예산 : 1,034백만원(국 930, 도 52, 시 52)

4. 검토 의견

○ 이 동의안은 서산시 자활근로 사업의 위탁기간이 만료(2024. 12. 31.)됨에

따라 재계약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

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필요한 것으로

보임.

○ 다만, 수탁기관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못

갖춰졌거나, 부실한 관리․감독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

민간위탁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는 바,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

할 수 있도록 행․재정적 지원과 함께 철저한 관리․감독이 요구

된다고 하겠음.


